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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합 부당이득2014 8015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 리인 변 사 이

피 고 1. D

2. E

3. F

피고들 소송 리인 변 사 이인상

변 종 결 2015. 6. 3.

결 고 2015. 7. 1.

피고 원고 에게 원 이에 하여 부1. D A 51,530,995 2014. 12. 16. 2015. 7. 1.

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한 원5%, 20%

지 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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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2. E ,

가 원고 에게 별지 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각 항 부분. A, C [ 1] ,㉮ ㉯ ㉣

재 같이 경료 근 당권 등 ,

나 원고 에게 별지 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각 항 부분 재. B [ 1] ,㉱ ㉲ ㉣

같이 경료 근 당권 등

각 말소등 차를 이행하라.

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항 재 부동산에 하여 같 항 부분 재3. F B [ 1] ㉰ ㉣

같이 경료 근 당권 등 말소등 차를 이행하라.

원고 피고 에 한 나 지 청구를 각한다4. A D .

소송 용 원고들이 나 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5. 1/20 , .

항 가집행할 있다6. 1 .

주 항 피고 원고 에게 원 이에 하여 부2, 3 D A 51,530,995 2014. 8. 5.

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2014. 12. 15. 5%, 25%

산한 원 지 하라.

1. 사실

가. 원고 과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A D

1) 원고 과 피고 사이에 경 구 산동에 신축 분A D , 2012. 5. ****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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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하는 원고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피고 이 원 자A ( ‘ ’ ) D 350,000,000

하고 원고 피고 에게 자원 약 익 합계 원 지 하, A D 700,000,000

하는 자약 이하 이 사건 자약 이라 한다 이 체결 었다( ‘ ’ ) .

2) 피고 이 사건 자약 에 라 원고 에게 부D A 2012. 5. 25. 2012. 8. 16.

지 아래 재 같이 합계 억 원 지 하 다< 1> 3 .

표 피고 의 차 투자금 지급 내역< 1: D 1 >

3) 한편 피고 원고 에게 차 자 억 원 지 하면, D 2012. 8. 16. A 1 2

그 채권 담보하 한 근 당권 요구하 다 이에 라 원고 이 각. A, C

지분씩 공 하는 별지 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각 항 부분 재1/2 [ 1] ,㉮ ㉯ ㉣

같이 채권 고액 억 원 한 피고 명 근 당권 등 가 경료 었다2 E .

4)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약 에 하여 아래 같A D 2012. 8. 27.

자약 가 작 었다 같 날 원고 과 피고 피고 이 종 원고 건 신. A D , D A

축사업에 자하 다가 회 하지 못한 미 억 원 만 원 이 사건 자약1 5,000

에 라 자한 것 보 합 하 다 이에 라 피고 이. 2012. 8. 27. D

이 사건 자약 에 라 원고 에게 지 한 자원 합계 억 만 원 실 지A 3 5,000 (＝

액 억 원 지 갈 액 만 원 이 었다3 5,000 ) .＋

순번 지급일 금액 원( )

1 2012. 5. 25. 60,000,000

2 2012. 6. 8. 10,000,000

3 2012. 6. 11. 30,000,000

4 2012. 8. 16. 200,000,000

합계 300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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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약정서< >

나. 원고 의 사업내용 변경 및 피고 의 추가 투자A D

1) 당 이 사건 자약 자 상인 이 사건 사업 구 산동에

신축하는 것이었 나 이후 구 가 원동에 가 원 신축하는**** , ####

것 그 내용이 변경 었다 이에 라 피고 이 억 원 추가 자하면 원고. D 4 , A

이 사건 자약 내용 자원 를 익 지 하 하 다100% .

2) 피고 원고 에게 억 만 원 지 하면 가D A , 2012. 12. 7. 2 8,000 . 4)

항과 마찬가지 피고 이 원고 종 건 신축사업에 자하 다가 회 하지 못한D A

나 지 미 만 원 이 사건 사업 자원 갈 하 합 하 고5,000 , 2013.

만 원 지 하 다 피고 이 이 사건 자약 에 라 원고 에게 지 한1. 31. 7,000 . D A

자원 합계 억 만 원 차 자 액 억 만 원 추가 자 실지7 5,000 { 1 3 5,000＝ ＋

액 억 만 원 억 만 원 만 원 추가 자 지 갈 액 만3 5,000 ( 2 8,000 7,000 ) 5,000＝ ＋ ＋

원 이 었다} .

투자물건 대전 서구 둔산동 호텔: ****◦

갑 투자자 피고( ) D

을 투자유치자 원고( ) A

병 사업시행사( ) :

시공건설사 종합건설 주: X ( )

투자약정의 내용- -

을과 병은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금을 합산한 억 원을 까지 변제한다7 2013. 10. 30. .

가 투자자 갑은 부터 까지 투자물건의 토지 매입자금으로 억 천만 원을 투) 2012. 5. 2012. 8. 16. 3 5

자한다.

나 투자기간은 까지 정한다) 2013. 10. 30. .

지연손해금은 월 연 로 정하고 일할계산한다2.5%( 30%) .

다 투자기간 이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대출이 발생되면 을은 약정금액을 즉시 지불한다) .

라 투자수익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) .

마 채권의 담보 추심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)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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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원고 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과 피고 의 수익금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A D

권 설정

1) 원고 피고 에게 만 원 억 원A D 2013. 11. 13. 5,000 , 2014. 2. 19. 7 ,

억 원 각 지 하 다2014. 8. 5. 4 .

2) 한편 피고 익 채권 담보하 하여 각 원고 소, D 2014. 2. 19. B

인 별지 항 재 부동산에 하여 같 항 부분 재 같이 채권 고액, [ 1] ㉰ ㉣

원 한 피고 명 근 당권 등 가 같 항 재 부동산168,000,000 F , ㉱

에 하여 같 항 부분 재 같이 채권 고액 원 한 피고144,000,000 E㉣

명 근 당권 등 가 같 항 재 부동산에 하여 같 항 부분 재, ㉲ ㉣

같이 채권 고액 원 한 피고 명 근 당권 등 가 각 경료108,000,000 E

었다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함 이[ ] , 1, 2, 4 ( ,

하 같다 각 재 변 체 취지) ,

2. 청구원인에 한 단

가. 이 사건 투자약정의 법적 성질

1) 법리

가)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 처분 인 면 작 한 경우에

그 언 객 인 미가 명 하다면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그 언 사 시

존재 내용 인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언 객 인 미가 명 하게 드러나,

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언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동 경 당사자가 그,

계약에 하여 달 하 고 하는 목 과 진 한 사 거래 행 등 종합 고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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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사회 평 이 에 맞도 논리 경험 그리고 사회일 상식과 거래,

통 에 라 그 계약 내용 합리 해 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 이 주장.

하는 계약 내용이 상 에게 한 책임 부과하게 는 경우에는 그 언 내용

욱 엄격하게 해 하여야 한다 법원 고 다 결 법원( 1995. 5. 23. 95 6465 ,

고 다 결 등 참조2001. 1. 19. 2000 33607 ).

나) 이자 한법 소 차에 한하여 용 므 당사자 일 이 상,

에게 자 지 하고 그 부 는 자 익에 해 는 이자 한법이 용 지 아

니한다 그런데 경 약자에 한 폭리행 를 지하고자 하는 이자 한법 취지를 고.

하면 당사자 사이 약 이 이자 한법이 용 는 소 차인지 아니면 이자, ,

한법 용 지 않는 자약 인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그 식 인 언이나

에 지나 게 얽매일 것 아니고 그 약 실질 인 내용 충분히 고 하여야 한다, .

다) 자란 이익 얻 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

입하는 것이고 자 익 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 에 좌우 는 것이 통상,

인 모습이다 면 소 차에 이자란 차주가 주 부 원 일 간 동. ,

안 사용하는 가 당연히 생하는 것이다 라 자자가 공 여부가 불 실한.

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입하여 고 익 보장 는 경우 이를 경,

약자에 한 폭리행 라고 보 는 어 우므 이자 한법 용 상이 아니라고 보는,

것이 타당하다.

라) 그러나 주가 차주 사업자 명목 여하면 사업

공 여부 계없이 익 약 한 시 지 지 한 경우 법 행,

실질이 소 차임에도 이자 한법 용 회피하 한 단 자약 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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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식이 악용 우 가 있다는 에 처분 등에 자 익 등 이 있다, ‘ ’, ‘ ’

는 이 만 이자 한법 용 상에 외 다고 볼 것 아니다.

마) 즉 어떠한 약 이 소 차약 인지 자약 인지를 별하 하

여는 소 차 구별 는 자약 본질 인 특징인 익 생 불 실 원‘

보장 여부 불어 당사자 사이 계 자자 내지 주가 사업에 실 여’ ,

하 는지 자 내지 여 보하 한 담보 등이 공 었는지 등과 같,

약 체결 후 구체 인 사 들 종합 고 하여 약 법 질 규명하는

것이 타당하다.

2) 이 사건 자약 경우

가) 법리를 토 이 사건에 하여 살피건 앞 인 한 사실에,

갑 증 증 각 재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1 , 2 1, 3 3 , ①

사건 자약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 자원 이라는 명목 지D ‘ ’

하면 변 가 도래한 는 변 도래 이라도 원고 이 신축한, (2013. 10. 30.) , A

건 이 공 어 출이 이루어진 에 원고 이 피고 에게 자원 과 자원A D ‘ ’

계산한 약 익 명목 원 지 하 하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100% ‘ ’ , ②

자약 에 하여 작 자약 에 자 건 자자 자 자 사업시행자 건‘ ’, ‘ ’, ‘ (

사 자원 약 익 자 익 등 이 사용 사실)’, ‘ ’, ‘ ’, ‘ ’ , 피고 이 이 사D③

건 자약 에 라 원고 에게 지 할 원 마 하 해 피고 등 부 자A E, F

조달한 것 보이는데 그 과 에 피고 원고 이 이사 운 하는 회사, D A

이자 이 사건 자약 에 시공건 사 재 종합건 주식회사 건X (2013. 2. 20. **

산업 주식회사 상 변경 개 부 이사라는 직함이 재 명함 사용한 것 보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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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이 인 는 한다.

나) 그러나 앞 인 한 사실에 증 재 변 체 취지1

를 보태어 인 할 있는 다 과 같 사실 내지 사 들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,

약 법 질 소 차라고 보는 것이 다 다만 이하 편 상 이 사건 자( , ‘

약 이라는 용어를 그 사용하고 그에 라 피고 이 지 한 여원 자원’ , D ‘ ’,

여원 사용 가 원고 이 지 하여야 할 이자를 익 이라 칭하 한다A ‘ ’ ).

이 사건 자약 이 사건 사업 료 여부 실 익 생여①

부 하게 일 한 변 가 도래하면 원고 이 피고 에게 자원 그 동, A D

액 익 지 하 하는 내용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손익 분 하는, A D

식에 한 별도 규 고 있지 아니하다.

피고 자원 익 상 담보하 하여 이 사건D )② ⅰ

자약 에 원고 이 지 자원 익 지 하지 아니하면 월‘ A 2013. 10. 30.

연 일할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한다는 조항 었고 별지2.5%( 30%) ’ , ) [ 1]ⅱ

내지 항 각 부동산에 하여 각 항 부분 재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실㉮ ㉲ ㉣

자 출연한 피고 명 근 당권 등 를 경료하 며E, F , ) 2014. 2.ⅲ

지 검찰청 소속 공증인 사 소 증 원고 과 이 피18. ** 2014 1065 ‘ B g

고 에게 지 억 원 지 하 하 이를 담보하 하여 원고D 2014. 9. 30. 4 , B

과 이 가 원 에 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라 에 하여 가지는g #### 1 113 h

분양 채권 억 원 부분 양도하고 원고 과 채 불이행시 강 집행 인4 , B g

낙한다는 내용 공 증 를 작 하는 등 조 를 취하 다 즉 피고 이 사건’ . , D

사업 에 른 험 감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부 이 사건 자약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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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른 자원 익 상 한 각종 단들 강구하 다.

피고 이 사건 자약 에 라 원고 에게 합계 억 만 원D A 7 5,000③

이라는 지 않 원 부하 는데 그 과 에 피고 이 이 사건 사업 자가, D

내지 향후 익 망 등에 해 평가하 뒷 침하는 증거를 찾 없다.

피고 이 이 사건 자약 에 라 피고 등 부 자 조D E, F④

달하 다 하 라도 이는 사업 자 용도 사용 소 차계약상 주 지 에,

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 에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. 2, 3, 4 (

포함 각 재만 는 피고 이 사업자 조달한 것 외에 실질 인 역할 행) D

하면 이 사건 사업에 구체 여하 다는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,

를 인 할 증거가 없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재 같다.

다. 판단

1) 이 사건 자약 실질 인 법 질이 소 차인 것 앞 살펴본

같 므 이 사건 자약 에 라 원고 이 피고 에게 지 할 익 에 하여, A D

구 이자 한법 구 이자 한법 조 항 고이자 에 한 규 이 용 다 이2 1 .

사건 자약 익 에 한 조항 지 자원 를 지 하(2013. 10. 30. 100%

한 부분 고이자 인 연 를 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가 고 원고 이 과) 30% , A

지 한 익 이자 상당 액 자원 원본 에 충당 며 자원 원본 이 소멸한( ) ( ) , ( )

에는 그 청구할 있다 원고 이 이 사건 자약 에 른 이행 피고. A D

에게 원 원2013. 11. 13. 50,000,000 , 2014. 2. 19. 700,000,000 , 2014. 8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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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각 지 한 사실 앞 본 같다 이하에 는 구 이자 한법 이400,000,000 .

한 고이자 연 를 용하여 원고 이 피고 에게 지 한 원 변 충당함30% A D

써 원고 이 피고 에게 없이 과 지 한 액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A D .

2) 원고 이 피고 에게 지 한 원 변 충당A D

가) 자 원 지 분2013. 11. 13. 50,000,000

(1)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자 원 지 분 변A D 2013. 11. 13. 50,000,000

충당에 하여 특별한 합 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므 민법 조 항이, 479 1

한 변 충당 에 라 이자 익 원본 자원 충당한다( ), ( ) .

(2) 지 피고 이 지 한 자원 에 하여 고이자2013. 11. 13. D

범 내에 생한 익 내역 아래 항 재 같다30% < 2> .㉲

표 기준 수익금 발생 내역< 2: 2013. 11. 13. >

(3) 원고 이 피고 에게 지 한 원 당시 지A 2013. 11. 13. D 50,000,000

생한 익 원 일부 충당 므 원고 피고 에 한 채 는245,999,996 , A D

구분

순번
투자일㉮ 투자원금원( )㉯ 누적투자금원( )㉰

투자금㉱

발생기간일( )

수익금㉲
원(= × /365×30%, )㉰ ㉱

1 2012. 5. 25. 60,000,000 60,000,000 14 690,410

2 2012. 6. 8. 10,000,000 70,000,000 3 172,602

3 2012. 6. 11. 30,000,000 100,000,000 66 5,424,657

4 2012. 8. 16. 200,000,000 300,000,000 11 2,712,328

5 2012. 8. 27. 50,000,000 350,000,000 102 29,342,465

6 2012. 12. 7. 330,000,000 680,000,000 55 30,739,726

7 2013. 1. 31. 70,000,000 750,000,000 287 176,917,808

합계 245,999,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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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 원 익 원 원 원 이 남게750,000,000 195,999,996 ( 245,999,996 50,000,000 )＝ －

다.

나) 자 원 지 분2014. 2. 19. 700,000,000

(1) 자원 원에 하여 부 지750,000,000 2013. 11. 14. 2014. 2. 19.

고이자 범 내에 추가 생한 익 원 자원30% 60,410,958 (＝

원 이다750,000,000 ×98/365×30%) .

(2) 라 원고 피고 에 한 채 는 자2014. 2. 19. A D

원 원과 익 원 존 생 익 원 추가750,000,000 256,410,954 ( 195,999,996＝ ＋

생 익 원 이 존재하게 다60,410,958 ) .

(3) 그런데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자 원 지 분A D 2014. 2. 19. 700,000,000

변 충당에 하여 특별한 합 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므 민법 조 항, 479 1

이 한 변 충당 에 라 이자 익 원본 자원 충당한다( ), ( ) .

(4) 원고 이 피고 에게 지 한 원 당시 지A 2014. 2. 19. D 700,000,000

생한 익 원과 자원 원256,410,954 443,589,046 충당 므 원고 피고, A D

에 한 채 는 자원 원 원 원306,410,954 ( 750,000,000 443,589,046 )＝ － 이 남게 다.

다) 자 원 지 분2014. 8. 5. 400,000,000

(1) 자원 잔액 원에 하여 부306,410,954 2014. 2. 20. 2014. 8. 5.

지 고이자 범 내에 추가 생한 익 원 자원30% 42,058,051 (＝

원 이다306,410,954 ×167/365×30%) .

(2) 라 원고 피고 에 한 채 는 자원2014. 8. 5. A D

원과 추가 생 익 원이 존재하게 다306,410,954 42,058,05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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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그런데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자 원 지 분A D 2014. 8. 5. 400,000,000

변 충당에 하여 특별한 합 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므 민법 조 항, 479 1

이 한 변 충당 에 라 이자 익 원본 자원 충당한다( ), ( ) .

(4) 원고 이 피고 에게 지 한 원 당시 지A 2014. 8. 5. D 400,000,000

생한 익 원과 자원 원 충당 므 원고 피42,058,051 306,410,954 , A

고 에 한 채 가 모 소멸하고 원고 이 피고 에게 없이 원D , A D 51,530,995 {＝

원 원 원 원 과하여 지 한 것400,000,000 348,469,005 ( 42,058,051 306,410,954 )}－ ＝ ＋

이 다.

라) 변 충당 내역 리하면 아래 같다.

표 변제충당 내역< 3: >

3) 소결

가) 이 사건 자약 에 라 원고 이 피고 에 해 부담하는 자원A D

익 지 채 를 담보하 하여 원고 이 각 지분씩 공 하, (1) 2012. 8. 16. A, C 1/2

는 별지 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피고 명 근 당권 등 가 경[ 1] , E㉮ ㉯

료 사실 같 채 를 담보하 하여 각 원고 소 인 별지, (2) 2014. 2. 19. B , [ 1]

항 재 부동산에 하여 피고 명 근 당권 등 가 같 항 재F , ,㉰ ㉱ ㉲

순

번
변제일㉮ 변제금액㉯

변제일까지㉰

발생한 수익금

누적㉱

수익금

수익금㉲

충당액

수익금㉳

잔액

원금㉴

충당액
원금 잔액㉵

1 2013-11-13 50,000,000 245,999,996 245,999,996 50,000,000 195,999,996 0 750,000,000

2 2014-02-19 700,000,000 60,410,958 256,410,954 256,410,954 0 443,589,046 306,410,954

3 2014-08-05 400,000,000 42,058,051 42,058,051 42,058,051 0 357,941,949 - 51,530,995

합

계
1,150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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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부동산에 하여 피고 명 근 당권 등 가 각 경료 사실 원고 이E , A 2014.

피고 에 해 구 이자 한법 이 한 고이자 범 내에 부담하는 자원8. 5. D

익 모 지 하 고 없이 원 과하여 지 한 사실 앞, 51,530,995

본 같다.

나) 라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피고들 원고들에게 다 과 같 내용,

가 있다.

(1) 피고 원고 에게 부당이득 원 이에 하여 이 사D A 51,530,995

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날임이 상 명 한 부 피고 이 그 이행2014. 12. 16. D

존재여부나 범 에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는 이 결 고일인 2015.

지는 민법이 한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7. 1. 5%,

법이 한 연 각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 원고20% { A

원에 하여 피고 에게 종 원 지 한 부51,530,995 D 400,000,000 2014. 8. 5.

지연손해 이 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 채 는 한 함이 없는 채.

익자는 이행청구를 부 지체책임이 있고 법원 고( 1995. 11. 21.

다 결 등 참조 피고 이 악 익자라는 에 한 원고 주94 45753, 45760 ), D

장 입증도 없 므 피고 부당이득 는 원고 부당이득 청구· , D A

사 시가 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 날인 그 이행D 2014. 12. 15.

가 도래하고 그 다 날인 부 이행지체책임이 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, 2014. 12. 16. .

원고 지연손해 청구 인 범 를 과하는 부분 아들이지 아니한다A }.

(2) 피고 피담보채 변 에 한 근 당권 소멸 원인 하여E ,

가( ) 원고 에게 별지 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각A, C [ 1] ,㉮ 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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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부분 재 같이 경료 근 당권 등 ,㉣

나( ) 원고 에게 별지 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각 항B [ 1] ,㉱ ㉲

부분 재 같이 경료 근 당권 등 각 말소등 차를 이행할 가 있㉣

다.

(3) 피고 는 피담보채 변 에 한 근 당권 소멸 원인 하여 원F

고 에게 별지 항 재 부동산에 하여 같 항 부분 재 같이 경료 근B [ 1] ㉰ ㉣

당권 등 말소등 차를 이행할 가 있다.

3. 피고들 신 언 원 항변에 한 단( )

가. 피고들 주장

원고 이 이 사건 자약 체결할 당시 피고 에게 자원 를 익A D 100%

지 할 것 약속하 에도 이 사건 소를 하여 이자 한법상 고이자,

인 연 를 과하는 범 에 익 지 할 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30%

언 원 에 다.

나. 관련 법리

강행법규에 한 자가 스스 그 약 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 에

는 권리 행사라는 이 그 주장 척한다면 이는 히 강행법규에 하여,

하 는 결과를 실 시키는 이 어 입법 취지를 히 몰각하게 므 달리 특별한

사 이 없는 한 같 주장 신 에 하는 것이라고 할 없고 한편 신 실,

원 에 다는 이 그 권리 행사를 부 하 해 는 상 에게 신 를

공여하 다거나 객 보아 상 이 신 를 가짐이 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,

이러한 상 신 에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에 추어 용인 없



- 15 -

는 도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법원 고 다 결( 2003. 4. 22. 2003 2390, 2406 ,

법원 고 다 결 등 참조2004. 6. 11. 2003 1601 ).

다. 판단

법리를 토 이 사건에 하여 보건 고이자 과한 이자약 효,

부인하면 과지 이자를 원 에 충당하고 충당할 원 이 없는 경우 이를

채 자에게 하도 규 한 구 이자 한법 조는 이자 한 고한도를 함2

써 국민경 생 안 과 경 실 목 하는 강행규 이므 원고,

들이 이 사건 자약 에 조항 용 구하는 것이 신 내지 언 원 에

다고 볼 없다 피고들 항변 이 없다. .

4. 결

원고 청구는 모 이 있어 인용하고 원고 청구는 인 범 내에B, C , A

이 있어 인용하고 나 지 청구는 이 없어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,

한다.

재 장 사 노행남

사

사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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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부동산 내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역[ 1: ]

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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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 법령■

구 이자제한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(2014. 1. 14. 12227 )□

제 조 목적1 ( )

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

한다.

제 조 이자의 최고한도2 ( )

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30①

로 정한다.

제 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1 .②

계약상의 이자로서 제 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1 .③

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④

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, .

구 이자제한법 제 조제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2 1 (2014. 6. 11. 25376□

전의 것)

이자제한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퍼센트로 한다 끝2 1 30 . .「 」


